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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침해와 저작권법위반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

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문리적으로 해석해보면, 위 조항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

치나 평가가 현실적으로 침해될 것까지를 요구하는지, 아니면 침해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야기하기

만 하면 충분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1심 판결에서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합리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이 그 안에 저

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도 단순히 파급력이 높은 SNS를 통하여 공중

에 공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저작인격권 침해

를 넘어서 저작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저작인

격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고단1486 판결 참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저작권법위반죄는 저작

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저작인격권 침해행위만 있으면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저작자의 명예가 실

제로 훼손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에 처하게 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475 판

결 참조). 

 

이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본죄는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해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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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현실적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다만,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

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는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침해행위의 내용과 방

식, 침해의 정도,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저작물 또는 실연과 관련된 활동 내역 등 객관적인 제반 사

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참조). 

 

요컨대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저작권법위반죄는 이른바 ‘위험범’으로서 법익침해의 결과가 실제

로 나타나지 않고 위험이 생긴 것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끝.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Copyright@2023 DKL 

Partners. 

 

기고 전문가  

 

 

 

 

 

 

 

 

 

이예희 변호사 

Attorney  

yehee.lee@dkl.partners I 02.6952.2652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20%EB%8F%8410180
mailto:yehee.lee@dkl.partners

